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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의무 적용되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가 도서관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도서관법 개정 전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사전평가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사전평가를 거쳐 건립된 도서관들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법정 사서 최소 기준 3명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어 기본적인 도서관 인력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하였던 만큼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신청서에는 도서관 운영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지만 실제 개관 시 위탁운영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어 사전 검토 내역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가 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따른 현실성 있는 사서 배치 기준의 재확립과 

도서관 등록제를 활용한 사후평가 도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사서, 도서관 설립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 pre-evaluation of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public library, which is mandatory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Library 

Act, can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brary.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eliminary 

evaluation was analyzed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the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public 

library construction support project, which was implemented for the same purpose before the 

revision of the Library Act. In the case of libraries built after preliminary evaluation, most 

of the minimum standards for legal librarians requir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were secured, which helped secure basic library personnel. However, there were few libraries 

that secured and operated as much manpower as originally planned, and in some cases, the 

application applied to operate the library directly, but it was changed to consignment operation 

at the time of opening, so the pre-review details were not faithfully reflected. This study proposed 

re-establishing realistic librarian placement standards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law and 

introducing a post-evaluation using the library registration system so that it would not be 

a formal pre-process through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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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선진국 대비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왔고 이로 인해 급격한 양적 확대를 이루었다. 하지만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도서관 환경에서 도서관 내부 사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사서가 없는 도서관, 비정규직 

문제, 민간위탁 운영 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도서관계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도서관

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수진, 김유

승, 2012).

도서관 법 시행령에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며 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제도나 

가이드라인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1년 12월 7일 ｢도서

관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신규 설립 시 미리 설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취지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단순히 도서관의 양적 성장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설립 타당성 

평가의 도입과 도서관을 등록해야 한다는 법 조항의 신설은 앞으로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도서관의 신규 설립 시 시설 규모에 맞는 도서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구성까지 담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의 도서관들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 교육감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부칙을 통해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단순 양적 확대에 

기반을 둔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도서관법이 타당성 평가의 도입과 

공공도서관 등록제의 도입을 통해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양적 질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화되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의 전망을 위해 2017년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가 2019년도 폐지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평가 당시의 계획과 도서관 조성 후 현황을 비교하고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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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의무 적용되는 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의 실효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우리는 도서관을 구성하는 3요소를 직원, 자료, 시설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시설에 치중한 방향으로 도서관이 조성되어왔다. 

도서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서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중인 도서관은 2021년도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기준 1,184개관 중 5개관으로 조사되었고, 심지어 사서가 한 명도 없이 운영 중인 

도서관1)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양적 확대 위주의 도서관 정책으로 인해 현재

는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 도서관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를 단계적으

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공공도

서관이 얼마나 양적으로 증가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표적인 질적 수준의 기준인 사서 인력 

확보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개정법에 적용되는 도서관 설립 타당성 평가와 같은 목적으

로 지난 2017년 시행되었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로 

평가에 통과한 도서관의 사업 계획과 현재 운영현황을 비교하였다. 이를 근거로 향후 적용 예정인 

설립 타당성 평가가 어느 정도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의 시행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 제도 신청 

기관 중 2017년 하반기 사전평가를 신청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2017년 하반기 사전평가는 총 26개의 공공도서관이 신청하여 16개의 공공도서관이 적정

으로 평가받아 통과되었으며 이 중 현재 시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9개의 도서관을 선정하여 

정보공개포털(행정안전부, 2022)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전평가 신청서를 제공받았다. 제공받

은 사전평가 신청서 상의 계획을 2021년 기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문화체육관광부, 2022)의 

운영 통계와 비교 분석하여 사전 계획대로 현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조사의 

대상이 된 기관은 총 9개 기관의 공공도서관으로 현황은 <표 1>과 같다. 

 1) 2021년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기준 42개 공공도서관에 사서가 한명도 없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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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서관 명 연면적

경기 하남시 위례도서관 2,218.45㎡

경남 거제시 거제시립아주도서관 1,224㎡

경북 포항시 구룡포도서관캠핑장 2,509㎡

부산 금정구 금샘도서관 4,787.78㎡

서울 동작구 까망돌도서관 3,317.16㎡

서울 마포구 마포소금나루도서관 2,646.91㎡

서울 양천구 양천중앙도서관 5,666㎡

인천 남동구 남동논현도서관 2,378.44㎡

전북 익산시 익산시립금마도서관 542.59㎡

<표 1> 조사 대상 도서관

3. 연구의 제한점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행하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 제도의 특성상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까지 사업 추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공공도서관의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설계, 공사를 거쳐 개관하여 운영하기까지 적게는 3년 

이상 많게는 4~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사전평가를 통과한 전체 도서관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17년 하반기 사전평가 적정 기관 16개의 도서관 중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9개의 도서관을 대상으로밖에 연구할 수 없었던 본 연구의 조사 분석 결과는 전체 

도서관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향후 시간이 흘러 사전평가에 통과한 대부분

의 도서관들이 개관하여 운영하게 되었을 때 그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분석 대상을 넓힌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Ⅲ.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황

1991년 254개관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2021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기준 공립 

공공도서관 1,184개관으로 확충되었고 그 현황은 <표 2>와 같다(곽동철, 2015; 한국도서관협회, 

2015; 문화체육관광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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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교육청 소속 도서관 수 지자체 소속 도서관 수 합계

1991 206 48 254

2000 219 180 399

2006 227 317 544

2009 229 457 686

2012 232 576 808

2016 231 758 989

2018 233 840 1,073

2020 235 914 1,149

2021 235 949 1,184

<표 2> 공공도서관 연도별 현황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속에서 급격하게 진행된 도서관의 조성은 도서관의 양적 성장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질적 성장은 간과되었다는 지적이 학계는 물론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건축에만 몰두한 양적 확대의 경우 인적자원의 측면은 고려되지 않아 사서 인력의 

부족, 그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대, 민간위탁운영 등의 문제를 낳고 이러한 문제들은 도서관 서비스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도서관 조성을 건립에만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행정중심의 발상이나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치적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 등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 규모에 맞는 적정 사서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

한 사서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로 <표 3>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행령의 기준은 도서관 현장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질 정도로 의미 없는 법이 되어버렸다. 

구분 내용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표 3>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이러한 지적 속에도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있는 도서관 확충사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표 4>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3권 제3호)

- 124 -

같이 1,184개관의 도서관 중 법정 최소 사서 수 3명도 확보하지 않고 운영 중인 도서관이 34.2%에 

달하고 3명 이상의 사서를 보유한 나머지 도서관들도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적정 사서 수를 갖춘 도서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연도 도서관 수(관) 비율(%) 합계(%)

사서수 0명~1명 미만 52 4.3

34.2사서수 1명~2명 미만 158 13.4

사서수 2명~3명 미만 195 16.5

사서수 3명 이상 779 65.8 65.8

합계 1,184 100 100

<표 4> 사서 3명 미만 공공도서관 현황

2. 도서관법 개정

현재의 도서관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과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 도서관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래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은 여전히 과소평가되거나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도서관 서비스 환경은 부족한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도서관이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종환 의원에 의하여 2017년 2월에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이 대표 발의 되었다(한국도서관협회, 2019).

해당 전부개정안은 여러 의견 수렴 과정 및 조정을 거쳐 2021년 12월 공포되었으며 202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표 5>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의 신설과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신설 조항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 공공도서관의 질적 양적 측면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구분 내용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 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 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표 5>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신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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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는 개정 도서관법에서 도입 예정인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사전 평가와 같은 취지로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2017년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건립 이전 단계에서 조직 및 인력, 장서 및 시설 계획,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의 

적정성과 건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써 

시행되었다. 해당 제도는 2017년 상반기, 하반기, 2018년 상반기까지 사전평가라는 제도로 시행되

었고 이후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로 이름이 바뀌어 2019년도 한차례 심사를 마치고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해당 제도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도 적정 부적정 합계

2017상반기 30 5 35

2017하반기 17 9 26

2018상반기 16 7 23

2019 타당성 검토 44 9 53

합계 107 30 137

<표 6>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 결과

해당 사전 절차를 통해 총 137개의 도서관 건립 사업이 사전평가를 의뢰하였고 107개의 도서관이 

적정평가를 받아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얻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단순히 양적 측면만 고려된 도서관 

확장을 부분적으로는 억제할 수 있었으나 도서관 건립을 위한 필수 절차는 아니었고 국비의 지원이 

필요치 않던 도서관들은 평가와 별개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4. 선행연구

도서관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현재 법과 현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권나현(2017), 윤희윤(2018)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사서 배치 기준의 개정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제환(2016)은 도서관법의 추이를 분석하고 그 특징과 한계를 밝혀 

도서관 정책의 개선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도서관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도서관법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향성과 유사하지만 기존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반면 본 연구는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도서관법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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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전평가 결과의 실효성 분석

1. 2017년 하반기 사전평가 심의결과

2017년 하반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 심의결과는 <표 7>과 같다. 총 26개 도서관 

사업이 신청하였으며 그 중 16개 사업이 심의 결과 적정으로 국비 40% 지원을 받아 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연번 지역 사업명
심의결과

적정 부적정

1 강원 삼척시 삼척도서관 건립 16년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매뉴얼 준용

2 강원 원주시 태장한지도서관 건립 부지재검토/세부추진 계획 부재

3 경기 용인시 풍덕천 동천동 도서관 건립
건립 부지의 추가적인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4 경기 고양시 고양도서관 건립
사서인력 확보/제로에너지 및 

ICT기반 도서관 건립비용 미확보

5 경기 안산시 월피동예술도서관 건립

사서인력확보계획 이행/예술특화도

서관에 대한 프로그램 연구 및 용역 

필요/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6 경기 안산시 와동교육도서관 건립 근접 도서관과의 연계 계획 보완

7 경기 하남시 위례도서관 건립 운영 및 통합설계 계획 보완

8 경남 거제시 거제시립아주도서관 건립
건립비 추가확보/운영계획 및 통합계

획(설계 등)수립

9 경북 포항시 연일공공도서관 건립
구체적인 시설계획, 증빙자료 

미비

10 경북 포항시 구룡포도서관 캠핑장 건립

도서관기능우선 수립/ 캠핑장은 부가

적으로 활용/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방안 수립

11 부산 금정구 금샘도서관 건립 세부 운영계획 수립

12 서울 강동구 둔촌도서관 건립 부지미확보/통합설계공모 미반영

13 서울 구로구
천왕청소년문화의집 

복합도서관 건립

자체평가 미흡/사서배치인력 부족

/도서관 기능 강화 및 면적확대 

필요

14 서울 동작구
흑성동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일반도서관으로 건립 추진/ 운영 및 

공간 기본계획 수립

15 서울 마포구 염리도서관 건립
17년 상반기 사전평가 조건부 승인

사항 이행/ 통합계획(설계 등)연구

16 서울 양천구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사업계획(사서 인력 수, 관장직급)이행

/ 통합계획(설계 등)연구

17 울산 동구 남목지역도서관 건립 평가제외

18 울산 중구 중부도서관 이전
연구용역을 통한 운영 및 시설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구체화

<표 7> 2017 하반기 공동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과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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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주요 부적정 사유를 살펴보면 부지 미확보, 사업비 미확보, 구체적인 시설 계획 미비 

등 안정적인 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부터 운영계획 미흡, 사서 인력 확보 등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적정으로 평가하여 사업 추진을 제한하

였다. 심의 결과 적정 사업인 경우에도 사서 인력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추가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도서관의 운영계획 및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의견 

또한 제시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보다 더 수준 높은 도서관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심사 단계

에서부터 유도하고 있었다.

2. 2017년 하반기 사전평가 선정 도서관의 운영현황

2017년 하반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통과한 16개의 사업 중 개관을 완료하고 

정보공개에 동의한 9개의 도서관의 사전평가 사업계획서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2021년도 통계 

자료를 비교한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경기 하남시 위례도서관 건립

하남시 위례도서관은 2021년 개관하였으며 사전평가 신청당시 운영방법은 직영 도서관장의 

직위를 5급, 사서 직원 수는 4명 확보 기타 직원 수는 6명 확보를 계획하였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

템에 따른 21년도 현황을 보면 하남시에서 직접 운영 중이며 기관장은 계획보다는 낮은 행정 

6급이 담당하고 있고, 사서 직원 수 3명, 기타 직원 수 2명 등 당초 계획보다는 직원 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번 지역 사업명
심의결과

적정 부적정

19 인천 강화군 길상도서관 건립
지역주민 의견수렴 필요/ 구체적 

건립계획 미비

20 인천 남동구 논현도서관 건립 통합계획(설계 등) 연구 필요

21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 건립
부지 미확보/ 복지센터와의 통합

운영계획 미비/ 인력확충방안 필요

22 전북 군산시 동부권도서관 건립 사서인력 추가 확보

23 전북 익산시 익산시립금마도서관 건립 통합계획(설계 등)연구

24 전북 장수군 장수공공도서관 건립
통합계획(설계 등) 공모과업지시서 

구체적 작성후 추진

25 충남 보령시 보령시중앙도서관 이전
부지미확보/ 부지매입 후 사전평가 

재신청

26 충북 음성군
대소공공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통합계획(설계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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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영방법 기관장직위 사서직원 수 기타직원 수 연면적

사전평가 직영 5급 4명 6명 2,200㎡

현재 직영 행정 6급 3명 2명 2,218.45㎡

<표 8> 하남시 위례도서관 비교표

나. 경남 거제시 거제시립아주도서관 건립

경남 거제시 거제시립아주도서관은 2021년 개관하였으며 사전평가 신청 당시 운영방법은 직영 도서

관장의 직위를 행정 5급, 사서 직원 수 2명 확보 기타 직원 수 1명 확보를 계획하였다. 21년도 현황을 

보면 거제시에서 직접 운영 중이며 기관장은 계획보다는 낮은 행정 6급이 담당하고 있고, 사서 직원 

수 2명, 기타 직원 수 3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는 직원 확보를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정 최소 사서 수 3명을 확보해야 하는 330㎡ 

이상의 면적을 충족함에도 2명의 사서 채용계획으로 평가가 통과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구분 운영주체 기관장직위 사서직원 수 기타직원 수 연면적

사전평가 직영 행정 5급 2명 1명 1,200㎡

현재 직영 행정 6급 2명 3명 1,224㎡

<표 9> 거제시 거제시립아주도서관 비교표

다. 경북 포항시 구룡포도서관 캠핑장 건립

경북 포항시 구룡포도서관 캠핑장은 2021년 구룡포 도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사전평가 신청 

당시 운영방법은 직영 도서관장의 직위는 별도로 두지 않았고 사서 직원 수 10명 확보 기타 직원 수 

10명 확보를 계획하였다. 21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포항시에서 직접 운영 중이며 기관장은 사서 6급이 

담당하고 있고, 사서 직원 수 3명, 기타 직원 수 0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한 

인력 확보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구분 운영주체 기관장직위 사서직원 수 기타직원 수 연면적

사전평가 직영 - 10명 10명 5,350.45㎡

현재 직영 사서 6급 3명 0명 2,509㎡

<표 10> 경북 포항시 구룡포도서관 캠핑장 비교표

라. 부산 금정구 금샘도서관 건립

부산 금정구 금샘도서관은 2021년 개관하였으며 사전평가 신청 당시 운영방법은 직영 도서관장의 

직위는 사서 6급, 사서 직원 수 11명 확보 기타 직원 4명 확보를 계획하였다. 21년도 현황을 보면 

부산 금정구에서 직접 운영 중이며 기관장은 당초 계획보다 급이 높은 사서 5급이 담당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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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직원 수 9명, 기타 직원 수 4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계획에 근접한 수준으로 현재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었다.

구분 운영주체 기관장직위 사서직원 수 기타직원 수 연면적

사전평가 직영 사서 6급 11명 4명 4,600㎡

현재 직영 사서 5급 9명 4명 4,787.78㎡

<표 11> 부산 금정구 금샘도서관 비교표

마. 서울 동작구 흑석동도서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서울 동작구 흑석동도서관 어린이집은 2021년 까망돌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하였으며 

사전평가 신청 당시 운영방법은 위탁 도서관장의 직위는 사서 6급으로 계획하였고 사서 직원 수 

14명 확보 기타 직원 수 3명 확보를 계획하였다. 21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 동작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기관장은 당초 계획대로 사서6급이 담당하고 있고, 사서 직원 수 9명, 기타 

직원 수 6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계획 대비 기타 직원 수는 많이 확보했지만 사서 인력 

확보가 조금 부족한 상태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구분 운영주체 기관장직위 사서직원 수 기타직원 수 연면적

사전평가 위탁 사서 6급 14명 3명 3,408㎡

현재 위탁 사서 6급 9명 6명 3,317.16㎡

<표 12> 서울 동작구 흑석동도서관 어린이집 비교표

바. 서울 마포구 염리도서관 건립

서울 마포구 염리도서관은 마포소금나루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2021년 개관하였으며 사전평가 

신청 당시 운영방법은 직영, 도서관장의 직위를 6급, 사서 직원 수 9명 확보 기타 직원 수 4명 

확보를 계획하였다. 21년도 현황을 보면 서울 마포구에서 직접 운영 중이며 기관장은 계획과 같은 

직위인 행정 6급이 담당하고 있고, 사서 직원 수 6명, 기타 직원 수 1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는 직원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운영주체 기관장직위 사서직원 수 기타직원 수 연면적

사전평가 직영 6급 9명 4명 3,215㎡

현재 직영 행정 6급 6명 1명 2,646.91㎡

<표 13> 서울 마포구 염리도서관 비교표

사. 서울 양천구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서울 양천구 양천중앙도서관은 2021년 개관하였으며 사전평가 신청 당시 운영방법은 직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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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의 직위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사서 직원 수 16명 확보 기타 직원 수 3명 확보를 계획하였다. 

21년도 현황을 보면 서울 양천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당초 직영하겠다는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장은 4급 상당의 사서 자격증 소지자가 담당하고 있다. 사서 직원 수 21명, 

기타 직원 수 3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직원을 확보하였지만 당초 계획이었던 

직영이 아닌 문화재단 위탁으로 도서관을 운영 중인 상황이다.

구분 운영주체 기관장직위 사서직원 수 기타직원 수 연면적

사전평가 직영 - 16명 3명 5,673.24㎡

현재 위탁 사서 4급 21명 3명 5,666㎡

<표 14> 서울 양천구 양천중앙도서관 비교표

아. 인천 남동구 논현도서관 건립

인천 남동구 논현도서관은 2021년 남동논현도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사전평가 신청 당시 운영

방법은 직영 도서관장의 직위를 행정 5급으로 계획하였고 사서 직원 수 4명 확보 기타 직원 수 10명 

확보를 계획하였다. 21년도 현황을 보면 인천 남동구에서 직접 운영 중이며 기관장은 별도의 기관장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사서 직원 수 6명, 기타 직원 수 3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는 

직원 확보가 부족하나 사서 수는 계획 대비 많이 확보하였다.

구분 운영주체 기관장직위 사서직원 수 기타직원 수 연면적

사전평가 직영 행정 5급 4명 10명 2,100㎡

현재 직영 - 6명 3명 2,378.44㎡

<표 15> 인천 남동구 논현도서관 비교표

자. 전북 익산시 익산시립금마도서관 건립

전북 익산시 익산시립금마도서관은 2021년 개관하였으며 사전평가 신청 당시 운영방법은 직영 

도서관장의 직위를 사서 6급으로 계획하였고 사서 직원 수 3명 확보 기타 직원 수 1명 확보를 

계획하였다. 21년도 현황을 보면 전북 익산시에서 직접 운영 중이며 기관장의 직위는 당초 계획대로 

사서 6급이 수행하고 있으며 사서 직원 수 2명, 기타 직원 수 0.5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는 직원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구분 운영주체 기관장직위 사서직원 수 기타직원 수 연면적

사전평가 직영 사서 6급 3명 1명 640㎡

현재 직영 행정 6급 2명 0.5명 542.59㎡

<표 16> 전북 익산시 익산시립금마도서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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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평가 사업계획서와 개관 이후 운영현황의 비교 결과 분석

사전평가 당시 사업계획서와 2021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통계 기준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구분
운영방법 기관장직위 사서직원 수

사전평가 개관이후 사전평가 개관이후 사전평가 개관이후

위례도서관 직영 직영 5급 행정 6급 4 3

거제시립아주도서관 직영 직영 행정 5급 행정 6급 2 2

구룡포도서관 직영 직영 사서 6급 사서 6급 10 3

금샘도서관 직영 직영 사서 6급 사서 5급 11 9

까망돌도서관 위탁 위탁 사서 6급 사서 6급 14 9

마포소금나루도서관 직영 직영 6급 행정 6급 9 6

양천중앙도서관 직영 위탁 사서 5급 사서 4급 16 21

남동논현도서관 직영 직영 행정 5급 - 4 6

익산시립금마도서관 직영 직영 사서 6급 행정 6급 3 2

<표 17> 2017사전평가 계획과 현황 비교표

도서관의 운영방법은 1개의 도서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사전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다만 평가 당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계획으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천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을 문화재단으로 위탁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 역시 중요한 부분

인 만큼 향후 도입되는 평가에서는 쉽사리 운영주체를 변경할 수 없도록 운영방식 대한 평가 

내용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장의 직위는 도서관법에 사서직이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타 직렬과 사서직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 보인다. 하지만 평가를 담당했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기관장의 직위는 꼭 

사서직으로만 해야 적정평가를 내린 것은 아니기에 사전 계획과 개관 이후 상황의 비교가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계획 대비 높은 직위의 기관장을 배치하기도 하고 

낮은 직위의 기관장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사서 직원 수는 3개의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도서관들이 사전평가 사업계획서 대비 적은 

수의 사서 직원을 확보하였지만 평가를 통해 조성된 도서관 9개중 2개관을 제외하고는 법정 최소 

인원 3명 이상의 사서를 확보하였다. 약 34%의 도서관이 사서 3명 미만으로 운영되는 현 상황으

로 볼 때 최소한의 인력 확보 기준은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도서관이 최소 기준 정도의 사서 인력만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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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였고 실제 확보 측면에서도 시행령의 기준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연면적 

330㎡ 이상의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사서 3명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립아주도서관의 

경우 연면적이 1,224㎡이지만 사전평가 사업계획서에 사서 2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도 평

가가 통과되어 사전평가를 거쳤음에도 기본 사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급격한 양적 확대로 인한 공공도서관의 질적 하락은 도서관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에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의 

의무적용이 이러한 무분별한 도서관 조성을 막음과 더불어 도서관의 질적 상승을 가져올지 참으로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 사전평가 제도를 통해 조성 완료 된 도서관들의 현재 상황과 비교 분석하였고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타당성 사전평가의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건축물만 조성되는 양적 증가 방식의 도서관 건립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현재

까지 도서관은 도서관법과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등의 제도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의 공공건축물 수준의 예산으

로 도서관의 역할과 맞지 않는 숫자 늘리기에 불과한 도서관들이 많이 건축되어 왔다. 향후 도입

되는 사전평가 단계에서는 도서관의 무분별한 건축을 막기 위해 부지의 확보 여부부터 사업비의 

적정성까지 검토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을 늘리기 위한 적은 사업비의 도서관 건축은 평가

단계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과거 사전평가를 통해 조성된 도서관들의 경우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상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들 또한 건립비가 부족한 경우 추가 사업비 확보 등의 조건으로 적정 판정

을 받았다.

둘째, 사전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사서 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구체적

인 운영계획 없이 시설만 확충해 놓은 탓에 시설에 맞는 사서 인력 확보 없이 도서관을 개관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사서 3명도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하는 도서관이 

1,184관중 405관에 이를 정도로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족한 사서 인력은 비정규직

을 채용하거나 이마저도 부족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운영을 하는 등 도서관의 전체적인 질 하락 

문제는 사서인력 부족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전평가를 통해 조성된 도서관의 대부분

은 계획부터 3명 이상의 사서 인력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전평가에서는 이러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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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평가의 중요 요소로 보고 인력기준이 미흡한 경우에는 부적정 사업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에 제한을 주었다. 이로 인해 개관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도서관이 3명 이상의 사서 인력을 

확보하여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사전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를 위해 적용할 현실적인 사서 배치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앞선 

평가 사례에서는 비슷한 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어도 지자체에 따라 서로 다른 사서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법정 최소 인원 3명 이상인 경우 무리 없이 통과되었다. 또한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

는 도서관 연면적이 33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확보해야 하는 최소 인원 이하로 사전평가를 

신청하였지만 적정 판정을 받는 등 적용기준이 모호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평가를 하는 입장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도서관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할지 

지방자치단체도 난해할 따름이다. 

이에 개정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또한 개정 예정이다.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사서 배치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제도를 뒷받침해 준다면 제도의 효용성이 증가할 것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개정 이후에도 현실적인 사서 배치 기준 마련

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 등록제와 연계한 사후평가를 통해 지속적 관리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앞서 

진행되었던 사전평가 사례에서는 사전평가 당시와 개관 운영 이후 상황이 달라진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사전평가를 위해 제출한 계획서에는 운영방식을 직접 운영으로 계획하였으나 

개관 이후에는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당초 계획 대비 사서 

인력 채용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서 인력 확보가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평가 이후에도 최소 법적 기준의 충족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후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사전평가는 

단순히 국비지원을 위한 사전평가로 사후 관리 측면이 간과된 부분이 있었지만 향후 도입되는 

사전평가는 같이 도입되는 도서관 등록제를 통하여 도서관 설립 이후에도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

도록 적정 기준을 갖출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하나로 도서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무분별

한 양적 확대 위주의 도서관 정책 방향이 도서관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는 

있을 것이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지난날의 도서관 정책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새롭게 적용되는 사전평가와 도서관 등록제에 대해 도서관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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